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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 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  해소를 한 여러 정책 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

인 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를 한 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용 

제외 근로자의 용 확  방안, 실업 여의 화 방안, 비임 근로자의 고용보험 용 방안, 실업부조  실업보

험 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 다. 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  평가 

기 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안은 나름 로의 장단 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

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

상의 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 근로자와 실업 여 수 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 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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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uncovered peopl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 and 

analyzes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EIS. There ar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subsidizing insurance premium to employers and employees of small companies, extending 

coverage of excluded groups, relaxing qualification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increasing benefit 

period and level,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system, extending coverage to non-wage workers and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rvey to the specialists and comparative evaluation criteria, the best policy option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the EIS was to activate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of intensive 

consultation, job place services, tailored vocational training, income support, daycare services, etc. to 

cure complex employment barriers of job 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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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는 기본 으로 임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

하고 실업을 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용 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

라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용되고 있어 어도 법령상

으로는 보호의 실익이 있는 취업자의 부분이 고용

보험의 용 상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4년 1

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도 실업 여의 용을 받고 

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는 자 업자도 임의 가

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실업

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 은 40% 내외로서 고

용보험의 사각지 가 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해법에 해서는 논란이 많다. 

본 논문은 이미 고용보험제도가 법령상으로는 거

의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를 한 여

러 정책 안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 인 안을 모

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 연구방법과 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차는 다음과 같다.

먼  고용보험 사각지 의 실태와 쟁 을 살펴본 

후 이러한 쟁 에 하여 노·사·정, 국회, 학계 등에

서 제기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방안을 

소개하 다. 

이러한 안에 하여 고용보험 문가를 상으

로 사각지  해소 방안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고용보험 용 상과 수 자격을 단하는 

객 인 비교 기 에 입각하여 각 안을 비교 검

토하여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 다.  

Ⅲ. 고용보험 사각지 의 실태와 쟁

1. 고용보험 사각지  실태

2012년 3월 재 고용보험 당연 용 상자는 

1,464만 명으로서 임 근로자의 약 84.0%이고, 이 

에서 실제 가입자는 상자의 72.3%인 1,058만 명이

다(표 1 참조). 

[표 1] 고용보험 사각지  추정(2012년 3월 기 )

Fig. 1. Estimated Dead Zone of Korean 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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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사각지 의 쟁  상자 검토

가. 당연 적용 대상자 중 미가입자

당연 용 상자의 27.7%(406만 명)는 노사 모두 

고용보험료 부담, 비공식 취업 사실의 행정 당국 인

지 등을 우려하여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의 틀 속에 공식 으로 보호하여 투

명하게 리할 것인가가 첫 번째 쟁 이다. 이들은 

세사업장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단기계약직근로자 

등으로서 이들의 실업 험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3

배로서[2] 사회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계층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는 이 문제다.

나.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은 임 근로자 에서도 산업, 직업, 연령 

등 사업장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의 

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 278만 명으로서 취

업자의 16.0%인데(표 1 참조), 이들  사회  보호

가 필요한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두 번째 

쟁 이다. 

첫째, 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는 농업·임업·어

업  수렵업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 액이 2천만 원 미만 건설공

사 등은 행정 으로 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

유로 당연 용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임 근로자  65세 이상인 자는 주된 일자

리에서 퇴직하는 연령 계층이고, 이들은 공 연 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계층이라는 이유로 실업 여의 

용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안정·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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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사업의 용 상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

로 실업 여 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는 2012.8.7.에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실업

여 지 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고하여 국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어 쟁 이 

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  임 에 한 

기록을 효율 으로 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용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용 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 법령에 의해 정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있

어 사회  쟁 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 비임금근로자

자 업자, 무 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용 상에서 제외된 비임 근로자가 684

만 명이나 된다(표 1 참조).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

분의 국가에서는 비임 근로자에 해서는 이직 사

유를 정확하게 악하기가 곤란하고, 고용  소득 

악 등 행정 으로 리하기가 어려우며, 용 시 

도덕  해이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용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취업자  이들의 비 이 

매우 높다는 에서 사회  쟁 이 되고 있다. 정부

도 이들을 고용보험의 보호 속에 포함하기 해 

2012년 1월 22일부터 자 업자에 한 실업 여 임

의 용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재 

2만여 명만 가입한 상태로서 그 효과가 미미하여 이

들을 어떻게 사회  보호의 틀 속에 포함할 것인가

가 여 히 쟁 이 되고 있다.

라. 실업자 중 실업급여 비수급자

실업자  실업 여 수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자발  실업자 등과 실업 여를 소진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등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통합할 것인가가 쟁 이 되고 있다.

Ⅳ.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에 한 각계의 요구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계자를, 경 계

는 한국경총, 한상공회의소, 국경제인연합회, 

소기업진흥회의 계자를 청하여 각 단체의 공식 

견해를 취합하여 악하 고, 국회의 의견은 국회의

원이 18  국회와 19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 개정

안의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 으며, 학계의 의견은 

선행연구를 토 로 악하 다. 악된 내용이 매우 

범하여 여기서는 핵심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노동계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를 해 노동계가 주장하

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의 용 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으로 확 하고, 소득층에 한 맞춤형 취업

지원 패키지 제도를 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구직 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단 기간

을 재의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 여일

수를 재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자발  이직자에게도 구직 여를 지 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경 계

경 계는 구직 여 수 요건  소정 여일수의 

확 , 자발  이직자에 한 구직 여 지 , 실업부

조제도의 도입에 해서 반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3. 국회

18   19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매우 많지만 주요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의 용 상 확 와 련하여 자

업자, 가사사용인( 출부․가사도우미 등) 등을 

용 상에 포함한다. 

둘째, 구직 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단 기간

을 재의 180일에서 120일 는 150일로 완화하고, 

소정 여일수를 재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 한다. 

셋째, 자발  이직자가 실업 후 3개월 는 6개월

이 경과하면 구직 여를 지 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 

4. 학계

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에 해 활발

한 논의는 없지만 선진국보다 단기 인 실업부조제

도의 도입[2, 3], 자발  이직자에 한 실업 여의 

제한 인 지 [3, 4, 5], 실업보험 축계좌제의 도입

[3, 6, 7]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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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교 기

(1) (2) (3) (4) (5) (6)

미가입자의 사회보험

료 지원
높음 없음 있음 용이 낮음 보통

용 제외 근로자의 

용 확
보통 보통 없음 곤란 보통 보통

비임 근로자의 고용

보험 용 확
낮음 높음 없음 곤란 낮음 보통

실업 여 화 보통 높음 없음 용이 높음 많음

실업부조제도 도입 높음 없음 높음 보통 높음 많음

실업보험 축계좌제 

도입
보통 높음 없음 용이 낮음 없음

맞춤형 패키지사업 

확
높음 없음 보통 보통 보통 없음

Ⅴ.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안별 비교

1. 선택 가능한 안의 검토

고용보험 사각지 를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서 제

시되어온 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를 용 상으로 하는 통 인 고용

보험의 틀 속에서 용 확 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는 세부 으로 당연 용 상자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임 근로자  비 용자를 용 상으로 

확 하는 방안, 실업 여의 화 방안(자발 실업자 

실업 여 지 , 실업 여 소진자를 한 실업 여 지

기간 확  등) 등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자를 용 상으로 하는 통 인 고용

보험의 틀을 벗어나 비임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용을 확 하는 방안이다. 

셋째, 통 인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보호하기 어

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실업보험 축계좌

제의 도입,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사업

의 확  등이 있다. 

2. 안 비교의 기  

고용보험의 용 상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제

으로 통일된 명시 인 기 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용 범 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

으로 삼는 (1)당사자의 요구 내지는 동의 가능성, 

(2)노사의 보험료 부담의 정성과 부담 능력, (3)정

부의 재정 부담에 주는 향, (4)행정  집행의 용이

성, (5)사각지  해소 효과, (6)제도가 실업의 증가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의 정도 등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8]. 

한 본 연구는 한국기술교육 학교 고용보험평가

센터가 2012년 10월에 고용보험 평가 연구의 일환으

로 고용보험 문가 105명을 상으로 고용보험 사

각지  해소 방안에 한 의견을 설문조사하 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 다.

3. 안의 선택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방안에 한 의 6가지 

기 에 해 평가한 결과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한 고용보험 문가 105명을 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방안에 한 실태조사 결과가 [표 3] 

에 소개되어 있다. 

[표 2] 안 평가 기

Fig. 2. Criteria of Option Selection

주: (1)당사자의 동의 가능성, (2)노사의 보험료 부담 정도, 

(3)재정부담 정도, (4)행정  집행 용이성, (5)사각지  

해소 효과, (6)제도의 부작용  

[표 3] 사각지  해소방안 문가 실태조사 결과

Fig. 3. Survey Result on Policy Options

(단 : 명, %) 

구분 인원 비율

체 105 100.0

고용보험  용 범  확 19 18.1

자발 실업자 실업 여 지 1 1.0 

실업 여 지 기간 확 3 2.9 

실업부조제도 도입 19 18.1

실업보험 축계좌제 도입 11 10.5

구직자 맞춤형 패키지사업 도입 47 44.8

기타 5 4.8

자료: [9]

앞의 안 비교의 기 과 [표 2]  [표 3]의 결과

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방안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당연 용 상자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를 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1/2～1/3)

를 지원하는 방안은 재 그 효과는 크지 않다[3].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보험료 지원액을 높여야 하

는데, 이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당연 용 제외 근로자의 용 확  방안과 

련해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

원 등 계 법령에 의해 고용안정이 보장된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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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용 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이들의 실익이 거의 없어 반발이 강

할 가능성이 많아 논외로 한다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  어려움을 제외하면 용 확 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용 상에서 제

외되어 있는 농업·임업·어업  수렵업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소규

모 건설공사 등은 행정 인 인 라의 구축과 투명성

이 향상되는 로 용을 단계 으로 확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유연근무제 확산, 단시간근로자 증가 등으로 

다수 사업장에 고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용과 복수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용 확 를 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기 을 재의 ‘일’(日) 단

에서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단 로 변

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한 인 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 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용할 경우 행정 으로 이

직 사유를 정확하게 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들은 사업주가 없

어 실업 여 고용보험료가 일반근로자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당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 를 

통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비임 근로자

를 고용보험 용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분의 

국가에서의 일반 인 상이다[10]. 

넷째, 자발  이직자에 한 실업 여의 지 , 실

업 여 수 의 인상, 실업 여 소정 여일수의 연장 

등 실업 여의 화 방안은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약화시켜 장기 실업을 래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

과 선진국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가들은 이 방안에 해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부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실업 여 

계정의 지출 증가를 래하므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해서는 실업 여 보험료율을 폭 인상하여야 하

고, 이 경우 성실한 근로자의 반발을 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방안은 우선순 가 매우 낮다고 단

된다. 

다섯째,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도입 

방안은 국가의 재정 부담에 의해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실업자를 용 상으로 하므로 실업 여 사각

지 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업

부조는 외국의 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재정부담

이 매우 크고 장기실업을 유발하는 도덕  해이 

상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이 커서 매

우 신 할 필요가 있다[3].

여섯째, 실업보험 축계좌제(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 UISA) 도입 방안은 UISA는 실업 여

제도가 갖는 도덕  해이(moral hazard) 상을 

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1]. 그러나 UISA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업보

험의 안보다는 퇴직 의 안으로 도입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분의 남미 국가에서는 퇴직

 립 에 상응하는, 임 의 약 8%를 매월 고용주

가 강제로 립하도록 하고 있어[12] 고용주의 부담

이 매우 높다. 이는 재 우리나라 실업 여 보험료

가 노·사 각 0.55%인 을 감안하면 비임 근로자 

등을 상으로 한 UISA의 도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재 사각지 에 있는 비임 근로자 등은 

사업주가 없다는 을 고려하면 비임 근로자 등이 

매월 소득의 상당부분을 UISA에 립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곱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사회보장 여가 연

계된 맞춤형 종합 패키지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은 

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표 3 참

조), [표 2]의 안 평가 기 에 의한 평가도 우수하

다. 따라서 구직자의 복합 인 취업장애요인을 진단

하여 심층상담, 취업알선, 심리치료, 구직기법 교육, 

맞춤형 직업훈련, 창업지원, 보육지원, 극  노동시

장 로그램 참여 시 생계비 지원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 를 해소하는 것은 최근 선

진국에서 복지제도 개 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1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 인 형태이긴 

하지만 확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

작용도 없으면서 효과도 비교  큰 맞춤형 종합 패

키지 사업을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방안으로서도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

를 해소하기 한 의 여러 안  실업 여의 

화, 비임 근로자의 고용보험 용, 실업부조제도 

도입, UISA의 도입 등의 방안은 실 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1차 으로는 상 으로 용이한 고용보

험 미가입자에 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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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자 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등 비임 근로자 등에 해서는 고용보험제도 이

외의 새로운 안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선진국의 복지제도  노동시장 개 은 장기

실업을 유발하고 재정 부담을 가 시키는 한 

여 방식을 축소하는 신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극  노동시장정책 로그램과 사회보장 여가 

연계된 맞춤형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

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되고 있다[12]. 우

리나라도 고용보험 사각지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내실화하고 확 할 필요가 있

다[13].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맞춤형 패키지 사업의 일

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보건

복지부의 ‘성과 심 자활사업’(희망리본 로젝트)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아직 사

업 기 단계로서 자격요건을 경직 으로 정하고 있

어 상자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고, 서비스 과정도 

지나치게 행정 으로 이루어지는 등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의 단계로까지 발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

한 맞춤형 패키지사업을 통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

구직자에 한 맞춤형 고용-훈련-복지 연계 원스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 시켜나간다

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 를 해소하는 한국형 모

델로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맞춤형 패키지사업이 성공하기 해서는 

고용센터에 사례 리 인 고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재량권을 높여주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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